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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 상*

이동통신사의 일부 유통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

에 유통점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

원금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

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이동통신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분석

한 결과, 총이윤은 초과지원금 허용에서 가장 높고,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이용자 후생은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따라 장려금 상한제 

또는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 있다

면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면 단말기 지원금 규

제 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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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통신시장에서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은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사의 일부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 소비

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1)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적으로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

의 30%로 올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현행 15%의 추가지원금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유

통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지원금 인상보다 공시지원

금 하한제 도입이나 유통점 간 장려금 차등 지급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및 판매점협회, 소비

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가 지난해 2월 구성

돼, 이동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3)

1) 여기서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다음 기사와 뉴스를 참조: 단통법 개정으로 ‘고무줄 지원금’...대리점 “하한제 도입을”, 파이낸셜뉴스, 2021. 6. 2. 

(https://www.fnnews.com/news/202106021750410927); 단말기 추가지원금 30%까지↑..단통법 개정 실

효성은? KBS, 2021. 5. 27. (https://news.v.daum.net/v/20210527000259350?f=o)
3) 다음 기사 참조: 높아지는 ‘단통법 폐지’ 여론… 개정안 입법으로 ‘실효성’ 논란 사라질까, 조선비즈, 2020. 7. 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1/2020071101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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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상황 초과지원금 지급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초과지원금 허용 허용 금지

장려금 상한제 부분 허용 금지

지원금 규제 폐지 허용 허용

한편,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4) 지난해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됐고,5)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단

통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6)

본 연구는 초과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장려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의 각 규제 상황이 이동통신사 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초과지원금 허용은 몇몇 유통점(특히 판매점)에서 이

동통신사의 장려금을 재원으로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7) 장려금 상한제는 초과지원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과

지원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로 이해한다. 단통법상 지원금 규제를 폐지한

다는 것은 초과지원금 지급과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구

에서 다룰 규제 상황들을 초과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차별 지급의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원금 규제 상황 설정

단말기 지원금의 규제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지원금 차별 지급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박진우·안일태(2004)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격차별이 특정 서비스업자에

게 고착된 기존가입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규가입자 유치 경쟁을 더욱 심화

4) 권남훈(2018)은 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단통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5)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6)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단통법 폐지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전체 응답의 90% 이상이 단통법 폐지를 선택했다. 다음 기사 참조: [폰 유통시장 枯死 위기] ④단통법 

개선 요구에도 국회는 미지근, IT 조선, 2021. 5. 20.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9/2021051902043.html)
7)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판매점은 대

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재위탁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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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사회후생을 증가시킴을 보이고 있다. 정인석(2013)은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 이용자 

차별을 막으려는 보조금 규제가 미온적일 경우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대칭적인 세 기업 간 경쟁을 분석한 강사웅(2014)에서 두 기업에 의한 

보조금 차별은 이윤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은 증가시키고 있다. 김종민·

안일태(2014)는 기존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 품질이 신규기업의 서비스

에 비해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보조금이 

허용되면 가입자 간 가격차별로 기존기업의 품질 열세가 극복되어 신규가입자 시장에서 

두 기업의 공존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다. Chung(2020)은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

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간 가격차별(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효

과가 소비자들의 할인인자와 기업들의 품질비용에 의존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에서 초과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규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필자가 

알기로는 없다.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단말기 초과지원금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이동통신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

금으로 경쟁하고 있고, 신규시장에서만 초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 정도와 장려금 상한제

의 규제 정도에 관계없이 총이윤은 초과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장려금 상한제의 경우 경쟁 정도가 다른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지원금 차이의 최적 수

준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지원금 규제 폐지의 경우에는 기존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이용자 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장려금 규제가 강해질수록 신규시

장에서 지원금을 덜 지급하지만, 기존시장에서는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데, 이때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이 지원금 감소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

가 낮거나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약하면 이용자 후생은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후생

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지원금 규제 폐지의 경우 기존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비

효율적인 이용자 전환이 발생하고, 초과지원금 허용에 비해 장려금 상한제에서 총이윤 감

8) 유통산업에서 장려금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회상(201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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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효과보다 이용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

회후생 증대에 있다면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

면 단말기 지원금 규제 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분석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의 균형을 도출하고 4장에서는 각 규제 상황이 후

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5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II. 모형

두 이동통신사(이통사) 또는 이들의 유통점 와 가 기존시장(시장 1)과 신규시장(시

장 2)에서 가격(지원금)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기존시장은 어느 한 이통사에 가

입되어 있어 만약 다른 이통사로 바꾸려면 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은 이통사 전환 여부에 따라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으로 구분된다. 

신규시장은 이통사에 처음 가입하는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다.9)

일반적으로 기존고객보다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고, 대리점보다 

주로 판매점에서 초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장

은 대리점 간 경쟁이, 신규시장은 판매점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정한다. 즉, 기

존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만이 지급되고 있지만, 신규시장에서는 공시지원

금과 추가지원금에 초과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통사가 판매점에 

제공하는 차별적 장려금은 모두 초과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시장 ∈에서 이통사 ∈가 책정하는 가격을 로 표시하자. 이 가격은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합에서 지원금을 뺀 값인데, 본 연구에서는 지원금

이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요금보다 나중에 결정되는(또는 더 자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

하여 두 이통사가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설정한다. 따라서 시장 에서 이통사 가 를 

9) 번호이동 고객들 중 전환비용을 가지지 않는 고객들은 신규고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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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내리는) 것은 지원금을 낮추는(높이는) 것과 동일하다. 를 상황에 따라 가격 또

는 지원금으로 지칭한다.

이통사 와 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데, 두 이통사의 패키

지는 수평적으로 차별화되어(horizontally differentiated) 있어서 각 시장에서 각각 

단위구간  의 왼쪽 끝(점 0)과 오른쪽 끝(점 1)에 위치한다.10) 두 이통사의 패키지

(앞으로 서비스로 지칭)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은 로 일정하다.

각 시장에 크기 1(unit mass)인 이용자들이   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uniformly distributed) 있다. 이용자들은 이통사  또는 의 서비스를 최대 한 단

위만 구입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최대지불용의금액은 라고 하자. 균형에서 모

든 이용자들의 서비스 구입을 보장하기 위해 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한다. 단위구간 상

에서 각 이용자의 위치는 그가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두 이통

사 서비스의 상대적인 선호를 반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점 0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용자들은 의 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점 1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의 서

비스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시장 에서 ∈ 에 위치한 이용자가 (점 0에 위치한) 

 서비스를 구입하면 의 비효용(disutility)을 얻고, (점 1에 위치한)  서비스를 구

입하면 의 비효용을 얻는다. 이때  는 단위 거리당 이동비용

(transportation cost)을 나타내는 모수로, 각 이용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를 구입하지 못해 지불하는 단위 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는 시장 에서 이통사 간 경쟁의 정도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 값이 작아질수

록 시장 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Villas-Boas and Schmidt-Mohr, 

1999). 본 연구에서  으로 설정하여 모수 로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경쟁 정도

의 차이를 측정한다.

기존시장에서 이통사 의 시장점유율을 , 이통사 의 시장점유율을 이라고 

하자. 즉, ∈ 에 위치한 이용자들은 에 가입되어 있고, ∈ 에 위치한 이

10) 현실에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큰 차이가 없어 두 이통사 패키지의 수평차별화 모형이 어색할 수도 있겠

지만, 이러한 설정은 이통사 간 경쟁, 이용자의 전환비용 그리고 가입유형에 따른 가격차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

는 데 이점이 있다. 또한 두 이통사 간 서비스 특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현재 모형에서 

치열한 지원금 경쟁(작은  값)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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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은 에 가입되어 있다. 이때 라고 하자. 이는 기존시장에서 이통사 의 

시장점유율이 이통사 의 시장점유율보다 높음을 의미하는데, 현실에서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5:3:2인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이통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가 다른 이통사의 서비스로 변경하려면 전환비용   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신규시장에서 두 이통사 간 경쟁과 기존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전환비용 관

련하여 다음의 가정을 도입한다.

가정 1:  


≡.

가정 2:     그리고 


.

가정 1은 기존시장에 비해 신규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히 더 치열함을 의미하는데, 신

규시장에서 초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2는 기존시

장에서 이용자들의 전환비용이 아주 크지 않고, 의 시장점유율이 의 시장점유율보다 

아주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시장에서 가입유형 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허

용한 경우 두 이통사 모두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함을 보장한다.

III. 균형 분석

이제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에 대해 두 이

통사 간 지원금 경쟁의 균형을 도출한다.

1. 초과지원금 허용

현행 단통법상 초과지원금 지급과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은 금지되고 있다. 그

러나 이통사의 차별적 장려금을 재원으로 일부 유통점(특히 판매점)에서 추가지원금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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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규시장에서 지급되

고 있는 초과지원금을 허용하는 경우의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살펴본다.

기존시장(시장 1)에서 ∈ 에 위치한 이용자의 효용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이때, 이통사 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균형에서  가입자가  서비스

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을 수 있다.

  











   만약  가입자가 계속  서비스 이용
       만약  가입자가  서비스로 변경
     만약  가입자가 계속  서비스 이용

    (1)

기존시장에서 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과 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 사이에 무차

별한 이용자 은 
 

로부터

  





.

신규시장(시장 2)에서 ∈ 에 위치한 이용자의 효용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만약  서비스 구입
 만약  서비스 구입

                         (2)

신규시장에서 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사이에 무차별한 

이용자 는 
 

로부터

  





.

시장 ∈에서 이통사 와 의 수요는 각각 , 이고, 따라서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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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윤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시장 에서 이통사 는 를 극대화하는 를 선택한다. 기존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으로부터

 ,                                                  (3)

 .                                                  (4)

신규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으로부터

 ,                                                      (5)

 .                                                      (6)

식 (3)-(6)을 연립으로 풀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보조정리 1: 신규시장에서 초과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면

(i) 기존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
 


, 

  


.

(ii) 신규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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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ii) 각 이통사가 얻는 이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각 시장에서 무차별 이용자는



 





, 


 


.

기존시장에서 균형가격은 주어진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전환비

용의 존재로 인해 이통사 는 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

해야 한다. 또한 가정 1에 의해서 
 

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시

장(시장 2)에서 초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즉, 기존시장(시장 1)에서

는 초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 

 의 크기가 이통사 와 관련한 신규

시장에서의 초과지원금이 된다. 

두 이통사의 이윤은 신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가 작아질수록) 감소한다. 

특히 전환비용()이 증가할수록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통사 의 이윤은 감소하는데, 이는 

전환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존시장에서 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는 의 고객들을 유치

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어야(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장려금 상한제

이동통신시장의 장려금 규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방안은 

판매점(신규시장)에서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과도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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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출고가나 지원금에 연

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유통점 간(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신규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지원

금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내용의 규제이며, 따라서 장려금 상한제를 초과지

원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장려금 상한제를 

다음과 같이 모형화한다.

 .

여기서  값이 작아질수록 장려금 상한제의 규제 정도는 강해진다.11) 또한 

 
 

  


≡라고 하자. 즉, 장려금 상한제는 초과지원금이 허

용되는 경우 신규시장에서 지급되는 초과지원금의 수준을 낮추는 규제이다.

  와 식 (1)과 (2)를 이용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

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의 무차별 이용자를 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시장 에서 이통사 의 이윤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이통사 는  를 극대화하는 을 선택한다.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으로부터

11) 만약   이면 현 상황에서 초과지원금 지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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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  .                          (8)

식 (7)과 (8)을 연립으로 풀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보조정리 2: 장려금 상한제에 의해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지원금 차이가 로 설정되면

(i) 기존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
 


, 

 


.

(ii) 신규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
 

 , 
 

 .

(iii) 각 이통사가 얻는 이윤은


 

 
 


,


 

 
 


.

(iv) 각 시장에서 무차별 이용자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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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상한제의 규제 정도가 강해질수록( 값이 작아질수록) 두 이통사 모두 신규시

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만(지원금을 덜 지급하지만), 기존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린다(지원

금을 더 지급한다). 즉, 
 , 

 . 또한 규제 정도가 강해질수록 두 이

통사의 이윤은 모두 감소한다(
 ). 그 이유는 경쟁이 덜 치열해서 더 많은 마

진을 남길 수 있는 기존시장에서 가격을 내려야(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지원금 규제 폐지

와 을 각각 기존시장에서 이통사 가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에게 책정

하는 가격, 를 신규시장에서 신규가입 고객에게 책정하는 가격이라고 하면, 단통법상 

지원금 규제 폐지는  ≠ ≠를 허용하는 경우이다. 즉, 초과지원금 지급과 가입유

형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시장에서 ∈ 에 위치한 이용자의 효용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만약  가입자가 계속  서비스 이용
       만약  가입자가  서비스로 변경
     만약  가입자가 계속  서비스 이용
     만약  가입자가  서비스로 변경

을 기존시장에서 이통사 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들 중  서비스 구입과  서비

스 구입 사이에 무차별한 이용자라고 하면, 
 

 

와 
   

로부터

  




  
,   




 
.

식 (2)를 이용하여 신규시장에서 무차별 이용자 를 구하면 

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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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따라서 시장 에서 이통사 의 이윤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이통사 는 기존시장에서 을 극대화하는 와 을 선택하고, 신규시장에서는 

를 극대화하는 를 선택한다. 기존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으로부터

  ,                                                  (9)

 ,                                           (10)

  ,                                                  (11)

 .                                           (12)

식 (9)-(12) 그리고 신규시장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으로부터 얻은 식 (5)와 (6)을 연립

으로 풀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보조정리 3: 초과지원금 지급과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이 허용되면

(i) 기존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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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규시장에서 각 이통사가 책정하는 가격은


 

  .

(iii) 각 이통사가 얻는 이윤은


 


 








,


 


 








.

(iv) 각 시장에서 무차별 이용자는










, 








, 


 


.

신규시장에서 초과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기존시장에서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지

급도 허용되면, 경쟁 이통사의 고객(번호이동 고객)들을 유치하고, 자사의 고객(기기변경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지원금만 허용되는 경우보다 (기존시장에서) 더 많은 지원

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
 

  그리고 
 

 이다.12) 이때, ∈


 

(∈ 


)에 위치한 이용자들은 () 서비스에서 () 서비스로 전환한 번호이

동 고객들이다.

12) 
 

 는   일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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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후생 효과

이 장에서는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

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회후생은 두 이통사 이윤의 합인 총이윤과 이용자 후생의 합으

로 정의한다. 결과(정리 1-3) 도출 시 계산의 편의상 로 설정한다. 그러면 가정 

2에 의해    이다.13)

보조정리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초과지원금을 허용하는 경우의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15)

이때 
는 시장 에서의 이용자 후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정리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장려금 상한제 하에서의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

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3) 가정 2를 만족하는 다른   값과 의 범위를 설정해도 앞으로 제시할 연구의 질적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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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18)

이때 시장 에서의 이용자 후생 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정리 3의 결과를 이용하면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의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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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장 에서의 이용자 후생 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식 (13), (16), (19)를 비교하면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정리 1:

(i) 모든 ∈ 와 ∈ 에 대해   그리고  ;

(ii) 만약  그리고 이면  , 그렇지 않으면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정리 1의 첫 번째 결과는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 정도()와 장려금 상한제의 규제 정

도()에 관계없이 총이윤은 초과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그 이

유는 만약 장려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경쟁 정도가 다른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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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지원금 규제가 폐지되면 기존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과는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장려금 상한제보다 지원금 규제 폐지 하에서 총이윤이 더 높

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강해질수록 경쟁이 덜 치열해서 더 많은 마진

을 남길 수 있는 기존시장에서 가격을 내려야(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식 (14), (17), (20)의 비교는 각 규제 상황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정리 2:

(i) 모든 ∈ 와 ∈ 에 대해    그리고   ;

(ii) 만약  그리고 이면   , 그렇지 않으면 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정리의 첫 번째 결과로부터 이용자 후생은 초과지원금을 허용하는 경우에 가장 낮

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초과지원금을 허용하면 장려금 상한제에서보다 더 최적인 지

원금 수준을 결정하여 이용자 후생 중 일부를 이통사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보다 기존시장에서의 경쟁이 덜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과는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 정도와 장려금 상한제의 규제 정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이용자 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강해질수록 신규시장에

서는 지원금을 덜 지급하지만, 기존시장에서는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데, 이때 신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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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치열함이 지원금 감소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

가 낮거나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약하면 이용자 후생은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식 (15), (18), (21)의 비교로부터 얻은 다음의 결과는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

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정리 3: 모든 ∈ 와 ∈ 에 대해 .

위 결과의 직관은 다음과 같다. 초과지원금 허용보다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사회후생

이 더 낮은 이유는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여 기존시장에서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 고

객 간 지원금 차별이 허용되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이용자 전환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지원금 허용보다 장려금 상한제에서 사회후생이 더 높은 것은 총이

윤 감소 효과보다 이용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V. 결론

현행 단통법상 초과지원금 지급과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은 금지되고 있다. 그

러나 이통사의 차별적 장려금을 재원으로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

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

다. 이를 위해 두 이통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경쟁하고 있고, 기존시

장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만이, 신규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초

과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 정도와 장려

금 상한제의 규제 정도에 관계없이 총이윤은 초과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장려금 상한제의 경우 경쟁 정도가 다른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간 지원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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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지원금 규제 폐지의 경우에는 기존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이용자 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았다. 장려금의 규제 정도

가 강해질수록 신규시장에서는 지원금을 덜 지급하지만, 기존시장에서는 지원금을 더 지

급하는데, 이때 신규시장 경쟁의 치열함이 지원금 감소의 일부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가 낮거나 장려금의 규제 정도가 약하면 이용자 후생은 지원

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

에 관계없이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았다.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 

기존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이용자 전환이 발생하고, 초과지원금 허용에 비해 

장려금 상한제에서 총이윤 감소 효과보다 이용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 있다면 최근 논의됐던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면 단말기 지원금 규제 시 신규시장의 경

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 모형에서 이용자 수요는 비탄력적이고(최대 한 단위만 구입), 이통사는 가격

으로만 경쟁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용자의 탄력적 수요나 이통사의 품질 

경쟁 또는 이동통신시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등

을 고려하면 각 규제 상황의 후생 효과를 좀 더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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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ffects of Regulating Handset Excess 
Subsidy

Hoe Sang Chu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andset subsidy regulation on mobile 

carriers’ profits,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I consider three 

cases of regulating handset subsidies. The first case is when excess 

subsidies are permitted. The second case is when the subsidy cap is set. 

The third case is when the subsidy regulation is abolished. Considering 

two carriers competing in subsidies in existing and new markets, I show 

that the carriers’ profits are highest in the first case. If competition in a 

new market is sufficiently intense and the subsidy cap is sufficiently high, 

then consumer surplus is highest in the second case. Otherwise, it is 

highest in the third case. Social welfare is highest in the second case. The 

results suggest tha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setting a subsidy 

cap may be effective. If the objective of policy is to increase consumer 

surplus, the regulatory agency needs to consider the level of competition 

in a new market and the subsidy cap.

Keywords: Handset subsidy, Excess subsidy, Subsidy cap, Regulation,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